
신 고 (보고)

2018년 8월 30일

1. 정정 상 공시 : 투

2. 정정 상 공시 최초제출 : 2009년 5월  4

3. 정정사 : 

- 매수수료 삭제

- 시행 제130조 제2항에 거 최근 결산 무제표 정 한 정정

- 최근 결산 전 3년간 주간수 동 (연 산) 경

4. 정정사항

항 정정사 정정전 정정

제2 . 2. 집합투

연

매수수료 삭제 (신 ) 2018년 8월 30

매수수료 삭제

제2 . 5. 전문 정 갱신 - 업 트(

다 집합투 수, 다

산규 )

제2 . 10. 

라. 집합투

에 적합한 투

최근 결산

전 3년간 주간

수 동 (연

산) 경

투 신탁 최근 결산

전 3년간 주간수

동 (연 산) 12.20%

므 6개 투 험등

험 가 다 높 3등

니다.

투 신탁 최근 결산

전 3년간 주간수

동 (연 산) 12.31%

므 6개 투 험등

험 가 다 높 3등

니다.

제2 . 11. 나. (2) 

매청 시 적 는

가격

매수수료 삭제 판매 사는 집합투 업 또

는 신탁업 터

매 에 매수수료

등 공제한 액

수 에게 합니다.

판매 사는 집합투 업 또

는 신탁업 터

매 에 등

공제한 액 수 에게

합니다.

제2 . 11. 나. 매

(3) 매수수료

매수수료 삭제 - 종 A, 종 A-e, 종 A-

G, 종 C-G : 없

- 종 C1, 종 C2, 종 C3, 

종 C4, 종 C5, 종 C-e, 종

C-F, 종 C-W, 종 S, 종

S-I : 90 미만 : 

70%

투 신탁 수 가 수

매하는 경 수

에게 매수수료 과하

아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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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 . 11. 다. 전 매수수료 삭제 ⑤ 신탁계약 제41조 규

정에 하고 판매 사는

다 각 어느 하나에 해

당하는 사 가 생하는 경

수 매에 매수

수료 징 하 아니합니다.

1. 제1항 규정에 라 수

전 하여 매청

하는 경

2. 수 전 한

매청 하는 경 . 다만, 전

추가 납 에 해 는

적 하 아니한다.

(삭제)

제2 . 13. 가. 투

에게 접 과 는

수수료

매수수료 삭제 - 종 A, 종 A-e, 종 A-

G, 종 C-G : 없

- 종 C1, 종 C2, 종 C3, 

종 C4, 종 C5, 종 C-e, 종

C-F, 종 C-W, 종 S, 종

S-I : 90 미만 : 

70%

(주4) 상 규정에 하

고 판매 사는 다 각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가

생하는 경 수 매

에 매수수료 징 하

아니합니다.

1. 신탁계약 제25조 3(수

전 ) 규정에 라

수 전 하여

매청 하는 경

2. 수 전 한 매

청 하는 경 . 다만, 전

추가 납 에 해 는

적 하 아니한다.

(삭제)

제2 . 13. 

나. 집합투 에

과 는 보수 비

정 갱신 - 최근 결산 에

업 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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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 . 1. 무정보

2. 연 정

매

3. 집합투

실적

정 갱신 - 최근 결산

제4 . 1. 

다. 최근 2개 사업연

약 무내

라. 산 규

정 갱신 - 최근 결산 업 트

제5 . 3. 나. (1) 신

탁계약 경에 한 공

시

매수수료 삭제 - 수 는 상 규정에

한 공시 또는 통 날( 투

신탁 신탁계약 경 경

상 규정에 하여 공

시 또는 통 날 말한다)

터 1월 내 판매 사에

신청 제출하고 수

매 청 할 수 고, 

경 판매 사는 신탁계약

제41조 규정에

하고 매수수료 아니

합니다. 다만, 등

경 그 적 무

경 신탁계약 단순한

수정 등 경미한 사항

경하거나 또는 감

원 에 라 신탁계

약 경하는 경 에는 그러

하 아니합니다.

- 수 는 상 규정에

한 공시 또는 통 날( 투

신탁 신탁계약 경 경

상 규정에 하여 공

시 또는 통 날 말한다)

터 1월 내 판매 사에

신청 제출하고 수

매 청 할 수 고, 

경 판매 사는 신탁계약

제27조 규정에 하여

매합니다. 다만, 등

경 그 적 무

경 신탁계약 단순한

수정 등 경미한 사항

경하거나 또는 감

원 에 라 신탁계

약 경하는 경 에는 그러

하 아니합니다.


